
과태료  과 준( 102  련)

1. 준

가. 행 가  상  에는 행 마다 과한다.

  나. 하나  행 가  상  과태료 과 준에 해당하  과태료 액  

가  행  준 로 과태료  과한다. 

다. 청 ㆍ사무  또는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

호에 과태료 액  2  1  에  그 액  줄  수 다. 다

만, 과태료  체납하고 는 행 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    1) 행 가 「질 행 규  시행령」 2 2 1항 각 호  어
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    2) 연재해나 화재 등 로 행  재산에 현 한 실  생하거나 

사업 여건  악화로 행  사업  중 한 에 처하는 등  사

는 경우

   3) 그 에 행  도, 행  동   그 결과, 행  

연령ㆍ환경  과태료 담능력 등  고려하여 과태료  줄  필 가 

다고 는 경우

  라. 청 ㆍ사무  또는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

2호에  과태료 과 액  2  1  에  그 액  늘릴 수 

다. 다만,  100 1항  3항 지  규 에  과태료 액  상

한   수 없다.

    1)  내   도가 중 하여 그 피해가 리나  체

리 등에 미치는 향  크다고 는 경우

    2) 근 3  내   사실  는 경우

   3) 그 에 행  도, 행  동   그 결과 등  고려하

여 과태료 가중할 필 가 다고 는 경우

마. 행  횟수에  과태료  가중  과 준  근 3 간( 2호

 경우에는 근 1 간) 같  행 로 과태료 과처   경우에 

한다.  경우 간  계산  행 에 하여 과태료 과처   

날과 그 처  후 다시 같  행  하여  날  준 로 한다. 

  . 마 에 라 가중  과처  하는 경우 가중처   차수는 그 

행   과처  차수(마 에  간 내에 과태료 과처   상 

었  경우에는  차수  말한다)  다  차수로 한다. 

2. 개별 준

행 근거 문 간 또는 과태료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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횟수

가.  19 에  신고

무  한 경우

 100

1항 1호

3개월 미만 10만원

3개월 상

6개월 미만
30만원

6개월 상

12개월 미만
50만원

1  상

2  미만
100만원

2  상 200만원

나.  19 4 1항에 

 통지 무  한 

경우

 100

1항 2호

1회 20만원

2회 50만원

3회 100만원

4회 상 200만원

다.  19 4 2항에 

 신고 무  한 

경우

 100

1항 2호

3개월 미만 10만원

3개월 상

6개월 미만
30만원

6개월 상

12개월 미만
50만원

1  상

2  미만
100만원

2  상 200만원

라.  21 1항 단 에 

 신고 무  한 

경우

 100

1항 3호

3개월 미만 10만원

3개월 상

6개월 미만
30만원

6개월 상

12개월 미만
50만원

1  상

2  미만
100만원

2  상 200만원

마.  33 2항  

하여 등록증 

신청  하지 않  경우

 100

3항 1호

3개월 미만 10만원

3개월 상

6개월 미만
20만원



6개월 상

12개월 미만
30만원

1  상 50만원

.  35 에  

등록사항  변경신고

무  한 경우

 100

2항 1호

3개월 미만 10만원

3개월 상

6개월 미만
30만원

6개월 상

1  미만
50만원

1  상 100만원

사.  37 1항 또는 

2항에  등록

증 납 무  한 경

우

 100

2항 1호

1회 10만원

2회 30만원

3회 50만원

4회 상 100만원

아. 과실로 하여  75

1항(  70 1항 

 2항에  준 하는 

경우  포함한다) 또는 

2항(  70 1항 

 2항에  준 하는 

경우  포함한다)에  

ㆍ 항보고  하지 않

 경우

 100

1항 4호
1회 20만원

2회 50만원

3회 100만원

4회 상 200만원

. 과실로 하여  75

1항(  70 1항 

 2항에  준 하는 

경우  포함한다) 또는 

2항(  70 1항 

 2항에  준 하는 

경우  포함한다)에  

ㆍ 항보고  , 

, 별, 생 월 , 여

호에 한 항  

근 1  내에 3회 상 

 100

1항 4호

3회 30만원

4회 50만원

5회 70만원

6회 90만원

7회 120만원

8회 150만원

9회 상 200만원



사실과 다 게 보고한 경

우

차.  79 에  신청

무  한 경우

 100

2항 2호

1  미만 10만원

1  상

2  미만
30만원

2  상

3  미만
50만원

3  상 100만원

카.  81 4항에  

리공무원   

또는 료   

거 하거나 피한 경우

 100

2항 3호

1회 20만원

2회 50만원

3회 상 100만원

타. 에  각  신청

나 신고에  거짓 사실  

거나 보고한 경우(  

94 17호 2에 해당

하는 경우는 한다)

 100

3항 2호
1회 30만원

2회 40만원

3회 상 50만원


